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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조사 사례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

- 대전광역시 세정과 -

 

- 요 약 -

Ⅰ.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대행업자들이 이중매

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소신고 ․ 납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지방세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였던 분야에 대한 테마조사 일환으로 중고자동

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Ⅱ. 현황 및 운영실태

 ○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은 2008.7.1 현재 7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차량 등록대수는 연평균 2.7%씩 증가되는 실정으로 취득 ․ 등록세 신고 ․ 납부처리 업무도 날

로 증가하고 있다.

 ○ 우리시 자동차 등록세 부과현황 중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 거래하여 납부한 실적

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 ․ 납부할 시 법인장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은 

요구하지 않는데 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만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5

매도자의 법인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요구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고 ․ 납부 당시 

실거래가격 확인은 매매계약서로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 자동차 등록대행업자들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 ․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Ⅲ. 조사방법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1%)를 신고 ․ 
납부 하였는지 여부 확인(매입 ․ 매출장 및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

득 ․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지 여부 확인(매입 ․ 매출장 및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장부에 매입 ․ 매출 사항이 기장된 차량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명의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법인 중 (주)○○네트워크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직영점을 갖고 있는데 업체관계자가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왜 대전광역시에

서만 문제 삼아 추징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에 대한 탈세 알선 행위가 전국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개 법인을 우선 선정 조사한 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전체법인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 

중에 있다.   

Ⅳ. 추진실적

 ○ 6개 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145건에 225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였으며, 조사대상 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이 20.7%를 차지하고 있다.  

Ⅴ. 기대효과

 ○ 단순하게 22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법행위로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 나머지 71개 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약 1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세정여건을 감안하면 다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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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론 -

Ⅰ. 추진배경

  우리시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세 부과 ․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구에서 자

동차 취득세 부과 ․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등

록사업소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괄 신고받아 납부서를 발부한 후 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납부분을 정리하여 징수결정 하고 취득세는 관련자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납

부분을 징수결정 하는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고 ․ 납부제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량등록사

업소의 경우 민원이 폭주하여 취득 ․ 등록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납부서를 발부하기에 급급하

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구도 담당자 1명이 다른 세목과 함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 통보자료에 의거 자진신고 ․ 납부분을 징수 결정하고 

사후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 ․ 납부시 법인의 장부 사본을 제출받고 정기 법인조사를 통하

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

인 경우 법인에서 매수자인 개인에게 법인의 장부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대

부분 등록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등록대행업자는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하면서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소신고 ․ 납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왔다.

  그동안 발생건수가 많고 취득가액 규모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왔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의 묵인 하에 등록대행업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

하는 위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며 지방

세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였던 분야의 테마조사 일환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

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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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운영실태

1. 현황

가. 현행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현황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은 2008.7.1 현재 <표1>과 같이 총 7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법인들은 3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직원(딜러)들이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차량등록 및 취득 ․ 등록세 신고 대행은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소속 등록요원들과 행정사 소속 등록요원들이 대행하고 있다. 

<표1>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현황
(2008.7.1 현재)                                                                                       (단위 : 개)  

구  분 합  계 대전조합 오토월드조합 중부조합

법인 수 77 20 31 26

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현황

  우리시의 차종별 등록대수는 <표2>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로 연평균 2.7%씩 증가 되었으며, 

이는 일일 평균 40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 ․ 등록세 신고 ․ 납부처리 업무도 날로 증

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승용차 승 합 화 물 특 수

2004년도 491,817 370,147 35,803 84,789 1,078

2005년도 506,961 387,264 32,822 85,760 1,115

2006년도 521,234 402,742 32,139 85,198 1,155

2007년도 535,697 417,475 32,197 84,839 1,186

2008.8.31 현재 538,484 422,047 31,820 83,423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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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가. 신규자동차 과세표준액 적용

  신규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탁송료 포함, VAT

제외)를 제출받아 적용하며, 개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의 경우는 할부이자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있다.

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액 적용

1) 개인간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중고자동차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신고가액이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

2) 일반법인과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당연히 법인장부를 첨부함으로 과세표준액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매

도인이 법인이고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매도자인 법인에서 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제공

하지 않아 계약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취득 시 

  법인장부 사본 또는 전표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그중의 일부는 문방구에서 전표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게 매매계약 금액을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② 개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차량 취득 시 

  대부분 등록대행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을 의뢰하며, 등록대행업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

여 취득자의 도장 또는 직접 서명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등록대행업자들은 사후관

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 자동차 구입자에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색을 내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당연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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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법인 일반법인 개인

합 계 626,952 215,642 29,831 381,479

2006 224,029 76,168 11,321 136,540

2007 241,746 89,126 12,027 140,593

2008.8.31 현재 161,177 50,348 6,483 104,346

다. 문제점

  우리시 자동차 등록세 부과건수 중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 거래하여 납부한 실적이 

<표3>과 같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 ․ 납부할 시 법인장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은 요구하지 않는데 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만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

고, 매도자의 법인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요구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고 ․ 납부 당시 

실거래가격 확인은 지난한 실정이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세 업무담당자가 계약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납부

서를 발급한 후, 수많은 등록세 자료를 사후관리 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신고서류 일체를 복사하여 각 자치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자

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하는데, 자치구의 담당자 또한 다른 업무와 같이 담당하

고 있고 건수도 많으며 취득가액 규모도 작다 보니  중고차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개인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3> 거래 유형별 자동차 등록세 부과건수 현황
                                                                   (단위 : 건)  

 ※ 정액 등록세 포함

라.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필요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

사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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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세무조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별로 법인설

립이 가장 오래된 6개 법인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수 조사로 확대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조사방법

가. 중점조사 사항

  첫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1%)를 신고 ․ 납부 하였는지 여부 확인

  둘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지 여부 확인

  셋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장부에 매입 ․ 매출 사항이 기장된 차량이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법인 명의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을 중점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나. 자료 확보 및 조사내용

1) 자료 확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부 사본을 시 본청에서 1개 법인, 각 자치구별

로 1개 법인씩 배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법인에서 제출한 매입 ․ 매출장을 검토하였으

나 매입 ․ 매출장에는 차량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를 추가로 제출 받아 과세내역서와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2) 조사내용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납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과 매입장(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분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매수자의 취득 ․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매출장(상

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을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개인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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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매입 ․ 매출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법인으

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직접 이전 등록된 경우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80%

의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조사대상 법인 중 (주)○○네트워크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직영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탈세 알선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허위 전표를 이용한 과소신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

터 구입한 수많은 개인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과소신고 등은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는 심

각한 사항임에도 그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후 관리에 소홀히 대처 하였다.

 3. 민원발생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세무조사결과 취득 ․ 등록세 추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담당자, 자

동차 취득 ․ 등록세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며 조세저항을 하였는데, 사실상의 거래가격(법인장

부가액)에 의해 신고 ․ 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추징함은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민원인을 설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민원제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중고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취득 ․ 등록세 신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위임하

여 처리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즉시 추징하였으면 납부불성실가

산세 부담이 경감됨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3년이 지나 추징함

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 3년이 경과하여 추징할 때에는 가산세 부담율이 52.85%(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

성실가산세 32.85%)

  둘째,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른 지역은 추징하지 아니하는데 대전광역시에

서만 추징함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고, 

  셋째, 개인간의 거래 시와 법인간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을 다르게 적용함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들 이었다.

  금번 조사 추진으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취득 ․ 등록세 사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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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문보도 내용

나. 홈페이지 전자 민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홈페이지 전자 민원 : (주)○○네트워크를 통해 3년 5개월 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냥 그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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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죠, 축소 신고한 것이지요. 하지만 3년 5개월(41개월)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 법인조사를 

하다 (주)○○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축소신고 차액분에 대해 가산세 20%에 일할계산된 

금액을 추가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가 많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세법을 잘 몰랐던 책임에 20% 가산세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야지요. 하지만 일할계산되어 나온다는 추가금액에 대해서

는 왜 납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요. 일찍 알았다면 냈을 세금을 신고할 때 정확히 몰라 

법인을 통해 신고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그 기간을 전부 책임지라니요. 

  

◈ 홈페이지 전자 민원 : ......(생략) 지금 중고자동차 과소신고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신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알아본 결과 다른 지역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데 대전지역만 지금 과소 신고한 걸 다시 1~2년 뒤에 이걸 내라고 하는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자동차를 취득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실거래가액으로 부과고지 한 것

은 부당하고 등록 대행한 (주)○○자동차매매상사와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등록이전 서류를 접수받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자도 책임이 있다. 

◈ 심판청구 : (주)○○네트워크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거 취득 ․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 ․ 납부분에 대한 추징시 가산세 포함 부과 ․ 고지는 부당하다. 

◈ 청와대 국민신문고 : 1년전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업체인 (주)○○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250만원(세금포함) 전부 지불했

습니다. 중고매매상사 쪽에서 자동차 값을 230만원이 아닌 110만원 정도로 적게 신고를 하여

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안내장 이었습니다. (주)○
○네트워크에 연락을 해보니 이것이 관례라는 말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탈세가 

관례가 될 수 있습니까 ? 

Ⅳ. 추진실적

  6개 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이 20.7%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2,145건에 225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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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법인 합  계 매매상사법인
과 소 신 고

차량취득자
과 소 신 고 미등록 전매

합 계 225,393 21,916 203,009 468

A법인 7,021 2,527 4,494 0

B법인 174,636 13,670 160,498 468

C법인 15,861 3,011 12,850 0

D법인 10,378 2,708 7,670 0

E법인 16,030 0 16,030 0

F법인 1,467 0 1,467 0

조사대상 법인 조사대상 건수 추징 건수 합  계 취득세 등록세

합 계 10,342 2,145 225,393 63,174 162,219

A법인 333 57 7,021 3,971 3,050

B법인 4,513 1,412 174,636 47,176 127,460

C법인 998 447 15,861 4,225 11,636

D법인 252 114 10,378 2,368 8,010

E법인 1,950 97 16,030 4,962 11,068

F법인 2,296 18 1,467 472 995

  단순하게 22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세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1. 추징현황

<표4> 법인별 추징발생 현황 (단위 : 건/천원)

   

<표5> 사유별 추징발생 현황
(단위 : 천원)

2. 향후과제와 예상성과 

가. 향후 과제

  첫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할 경우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지만, 성

실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여 기 추징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성실신고 ․ 납부 당부, 적정신고 ․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계획 통보, 이중계약서 및 허위전표 제출에 대한 탈세행위 조장 시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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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조치한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안내 게시판 

게시, 등록대행자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조기에 중고차에 대한 사실상가액의 신고 ․ 납부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는 지방세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85조 및 시행규칙 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48호의2 서식 <표6>을 사용하여 중고차량 매각신고 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서 

물건소재지 구청장에게 1개월 단위로 통보하고, 물건소재지 구청장은 매수자 주소지 관할 구청

장에게 통보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

를 수시 확인하며, 또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를 조장하는 법인

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 강력히 고발조치를 하여 공평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상 성과

  나머지 71개 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약 15억원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과소신고하면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탈세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으며, 전

국으로 파급되어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 ․ 납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Ⅴ. 기대효과

1.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차량등록사업소나 자치구에서 자동차 취득 ․ 등록세 신고 ․ 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취득 ․ 등록세 신고 ․ 납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조세저항과 방대한 과세자료 때문에 사후관리 실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다. 그러나 지방세 최후의 보루인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납세자의 고의든 착오든 과소신고 ․ 납부된 세액을 담당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3～4년이 

경과되어 추징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의 가중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세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금번 조사로 이중계약서 작성 제출 등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

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추적하여 높은 가산세

율을 적용 추징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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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재원 확충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세회피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탈루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사명감과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번 조사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많은 양의 과세자료와 거센 조세저항으로 업무처리에 

다소 힘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세정여건을 감안하면 다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 자료가 건전한 지방세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한 세무행정을 전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표6> 매각재산 통보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매각재산 신고

구분
매  수  자

차량번호 차종 매각일 매각금액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발신명의 (인)




